
1166..    위위험험물물의의  격격리리  

 

 

1166..11    격격리리의의  기기본본  

 

위험물은 운송 중 화물의 상호작용으로 발열, 가스의 방출, 부식작용 기타 위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

을 일으켜 위험성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운송중의 위험물 사고로 다른 위험물에 영향을 미쳐 대형사고로 발

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품명이 다른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이외의 화물이 상호 작용하여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1166..22    격격리리요요건건  

 

두 가지의 물질 또는 제품을 함께 적재하였을 경우에 누출이나 유출 또는 기타 사고시 부당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혼적불가한 물질로 간주한다. 

 

가연성 재료와 격리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포장재 또는 화물깔개(dunnage)는 가연성 재료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화물운송단위물내에 적재하던 그렇지 아니하던 간에, 여러 위험물을 다른 물질과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항

상 관련된 위험물 중에서 가장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위험물에 대한 요건에 따라 격리하여야 한다. 

 

동일한 급의 물질들은 그 물질들이 혼적가능한 것이라면 2차 위험성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격리요건에 관계

없이 함께 적재할 수 있다. 

 

동일물질로 구성되어 있어나 각각 다른 수분농도를 가진 서로 다른 급의 위험물(예 : 제4.2급 및 제8급의 황

화나트륨, SODIUM SULPHIDE) 간에는 격리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1166..33    포포장장된된  위위험험물물  상상호호간간의의  격격리리  

 

다음의 표에는 각 급의 위험물 상호간의 격리에 대한 일반요건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각 급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의 성질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격리에 대한 개별요건에 관하여는 항상 위험물 목록을 

참조하여야 하며 이 개별요건은 일반요건에 우선한다. 격리는 하나의 부위험성 표찰에 대하여도 고려되어야 

한다. 

 

포장된 위험물 상호간의 격리표 

위험물 분류 

1.1 

1.2 

1.5 

1.3 

1.6 
1.4 2.1 2.2 2.3 3 4.1 4.2 4.3 5.1 5.2 6.1 6.2 7 8 9

화약류 1.1,1.2,1.5 4 2 2 4 4 4 4 4 4 2 4 2 4 ×

화약류 1.3, 1.6 4 2 2 4 3 3 4 4 4 2 4 2 2 ×

화약류 1.4

 

2 1 1 2 2 2 2 2 2 × 4 2 2 ×

가스류 2.1 4 4 2 × × × 2 1 2 × 2 2 × 4 2 1 ×

가스류 2.2 2 2 1 × × × 1 × 1 × × 1 × 2 1 × ×

가스류 2.3 2 2 1 × × × 2 × 2 × × 2 × 2 1 × ×

인화성 액체 3 4 4 2 2 1 2 × × 2 1 2 2 × 3 2 × ×

가연성 물질 4.1 4 3 2 1 × × × × 1 × 1 2 × 3 2 1 ×

자연발화성 물질 4.2 4 3 2 2 1 2 2 1 × 1 2 2 1 3 2 1 ×

물반응성 물질 4.3 4 4 2 × × × 1 × 1 × 2 2 × 2 2 1 ×

산화성 물질 5.1 4 4 2 2 × × 2 1 2 2 × 2 1 3 1 2 ×

유기과산화물   5.2 4 4 2 2 1 2 2 2 2 2 2 × 1 3 2 2 ×

독물  6.1 2 2 × × × × × × 1 × 1 1 × 1 × × ×

전염성 물질      6.2 4 4 4 4 2 2 3 3 3 2 3 3 1 × 3 3 ×

방사성 물질 7 2 2 3 3 1 1 2 2 2 2 1 2 × 3 × 2 ×

부식성 물질 8 4 2 2 1 × × × 1 1 1 2 2 × 3 2 × ×

유해성 물질 9 × × × × × × × × × × × × × × × × ×

 

■■  “X"는 격리가 불필요함을 나타냄. 

■■  1, 2, 3 및 4는 다음에 정하는 격리방법을 말한다. 

 1 2 3 4 

갑판상부적재 
수평거리로 3m 이상 

떨어지게 적재 

수평거리로 6m 이상 

떨어지게 적재 

수평거리로 12m 이상 

떨어지게 적재 

수평거리로 24m 이상

떨어지게 적재 

갑판하부적재 

동일 화물창 또는  

구획에 적재가능. 

단, 수평거리로 3m  

이상 떨어지게 적재 

별도의 화물창 

또는 구획에 적재 

1화물창 이상 또는  

1구획실 이상 

떨어지게 적재 

선수미 방향으로 

1화물창 이상 또는 

1구획실 이상 

떨어지게 적재 

 

 

 

 



1166..44    컨컨테테이이너너선선에에서서의의  화화물물운운송송단단위위물물  상상호호간간의의  격격리리    

 

다음의 표는 컨테이너 전용선상이나 갑판상부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화물운송단위물 상호간의 격리, 또는 기

타 형태의 선박의 화물창 및 구획실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화물운송단위물 상호간의 격리에 대하여 적용한

다.   

 

컨테이너선 선상에서의 화물 컨테이너 상호간의 격리표           

수          직 수         평 

밀폐형 대 밀폐형 밀폐형 대 개방형 개방형 대 개방형 격리 

요건 
밀폐형 

대 

밀폐형 

밀폐형 

대 

개방형 

개방형 

대 

개방형 

 
갑판상부 갑판하부 갑판상부 갑판하부 갑판상부 갑판하부

선수미 

방향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1컨테이너 

구역 

1컨테이너

구역 또는

1격벽 

분리적재 

 

 

.1 

하나 

위에 

다른 

하나 

까지 

허용 

밀폐형 

위에 

하나의 

개방형 

허용. 

 

다른 

경우는 

개방형 

대 

개방형

과 동일

정횡 

방향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1컨테이너 

구역 

1컨테이너

구역 

선수미 

방향 

1컨테이너

구역 

1컨테이너

구역 또는

1격벽 

1컨테이너

구역 

1컨테이너 

구역 또는 

1격벽 

1컨테이너 

구역 
1격벽 격리적재 

 

.2 정횡 

방향 

1컨테이너

구역 

1컨테이너

구역 

1컨테이너

구역 

2컨테이너 

구역 

2컨테이너 

구역 
1격벽 

선수미 

방향 

1컨테이너

구역 
1격벽 

1컨테이너

구역 
1격벽 

2컨테이너 

구역 
2격벽 1구획실 

또는 

1화물창 

격리적재 

.3 

갑판에 

의하여 

격리 

되지 

아니 

하는 

한, 

동일 

수직 

선상 

금지 

개방형 

대 

개방형

과 

동일 

갑판에 

의하여 

격리 

되지 

아니 

하는 한, 

동일 

수직 

선상 

금지 

정횡 

방향 

2컨테이너

구역 
1격벽 

2컨테이너

구역 
1격벽 

3컨테이너 

구역 
2격벽 

선수미 

방향 

24미터

이상의

수평거리

1격벽 및

24미터 

이상의 

수평거리
*

24미터 

이상의 

수평거리

2격벽 

24미터 

이상의 

수평거리 

2격벽 

1구획실 

또는 

1화물창 

종방향 

격리적재 

.4 

금지 

정횡 

방향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  
*
 : 차단격벽으로부터 컨테이너를 6미터 이상 띄울 것.  

주1 : 모든 격벽 및 갑판은 방화ㆍ방수구조일 것.  

주2 : 컨테이너 구역(container space)이라 함은 선수미 방향으로 6m 이상 또는 정횡 방향으로 2.4m 이상의 

거리를 의미함. 

 

자자료료  ::  IIMMDDGG  CCooddee((AAmmddtt..  3311--0022))  

  


